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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여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까지 보복ㆍ

스토킹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.

○ 이에 피해자와 종사자의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, 법

률상담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14조의3

제7호).

나. 제18조의 제목을 “2차 피해 방지”에서 “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”

로 변경함(안 제18조).

다.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

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 기본법」








